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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4 부

판 결

사       건 2018허9459  등록무효(상)

원       고 A

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소현

피       고 B

대표자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, 김종석, 강경태, 이회기, 변리사 이경선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19. 3. 2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 2018. 10. 19. 2017당12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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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유

1.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 

 ① 대한민국에 주소․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, 

피고가 2019. 2. 1. 이 법원 2019카허1424호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. ② 

이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9. 2. 21. 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

1항, 제120조 제1항, 제122조에 따라 원고에게 ‘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

소송비용의 담보로 15,656,600원을 공탁할 것’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, 위 결정이 

2019. 3. 6. 그대로 확정되었다. ③ 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 도

과하기 전까지는 물론, 이 판결을 하기까지도 위 결정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이

행하지 아니하였다.

2.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

사건 소를 각하한다.  

재판장      판사 윤성식

            판사 권순민

            판사 정택수


